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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System is one of the advanced system which operate globally in three countries.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System of the Japan and Korea has points of similarity and distinction according to special situations 

of own condition and government. 

 The purpose of a study is how characteristics have points of view about background, composition and an outline of the system, 

indication standard and method, the situation of issue, making progress direction and what is the clear differences. Also, it is to 

obtain hints for making progress direction of domestic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System.

 The method of study is in parallel with literature survey, also collection through visiting to researcher, operation company, 

evaluation institution, housing company of the Japan. and to use data as a result of  international workshop on November 2008. 

Because domestic research team is studying about making system and evaluation, revision, this study will make use th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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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연구 배경  목 1)

  공동주택의 성능 하로 인한 민원증가, 분쟁 등의 사회

문제에 한 응  분양률 향상을 한 업체의 차별화 

략으로 주택성능에 한 고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를 

한 방안으로 주택공 자는 각기 다른 척도와 에 쉽

게 보이는 주택성능을 심으로 개하 고 소비자는 주

택에 한 상호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정보의 부족 등으

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주택의 성능을 공통 인 척도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여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택

업계의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한 방안으로써 주택성능

등 표시제를 도입하 다.    

  세계 으로 주택성능표시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랑스, 일본, 한국의 3나라이다. 랑스의 주택성능표시

제도는 일본의 주택성능표시제도를 시행하는데 향을 

미쳤으며, 한국의 주택성능등 표시제도는 일본의 주택성

능표시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상황과 실정에 합한 

형태로 제도를 제정하 다. 한국의 주택성능등 표시제도

는 일본과 유사 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이 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주택성능등 표시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경과하면서 시행착오와 경험을 축 해 가고 있으나, 제도

의 확 보 과 정착을 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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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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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성능등 표시제도의 향후 확 보 과 정착을 해

서는 첫째 행 제도를 검하고 유사제도와 비교․검토

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 둘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 평가기 , 방법, 업체와 소비자의 인식, 

인정 황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첫 번째 단계로서 한국과 일본의 주택성능

등 표시제도를 상으로 하여 유사 과 차이 을 명확

하게 인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범  

  연구의 방법은 한국 주택성능등 표시제도와 일본 주

택성능표시제도를 상호비교하면서 유사 과 차이 을 도

출하고 내용과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 주택성능등 표시

제도에서 보완․개선해야할 을 제안한다. 

  제도자료와 문헌분석을 통한 기 사항을 비교항목별로 

검토하고, 한국의 경우는 필자들이 제도 제정연구와 운용

경험과 정보를 활용하고 일본의 경우는 출장과 워크 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종합 으로 활용한다. 

  

  Ⅱ.  주택성능등 표시제도의  개요

1. 한국 주택성능등 표시제도

  주택성능등 표시제도는 소비자와 공 자간의 정보의 

비 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통 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성능등 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시하여 소비자를 보

호하고 공 자에게 주택성능 향상  기술개발 유도라는 

목 을 가지고 있다.



 주택법제 21조의2(주택성능등 의 표시 등)에 통령령

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 공 시 국토해양부장 이 

지정하는 주택성능등 인정기 으로 성능 등 을 인정받

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택건

설기 등에 한 규정의 제7장 제58조(주택성능등 의 표

시 상), 제59조(주택성능등 의 심사  평가), 제59조의

2(주택성능등  인정기 의 지정), 제60조(주택성능등 의 

처리 보고)가 규정되어 있고, 주택성능등  인정  리

기 에 평가방법과 기 이 정해져 있다. 사업승인 받은 

설계도서에 한 평가인정 표시는 단지단 이며, 설계도

서에 한 설계평가에 한정하고 있고, 제3자에 의한 평가

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의 5개부문 14개범주 20개 세부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부항목별로 3～4등 으로 표

시한다.

2. 일본의 주택성능표시제도

  일본의 주택성능표시제도는 2000년 4월 1일에 시행된

「주택의 품질확보의 진등에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일본주택성능표시기 」과 「평

가방법기 」, 기타고시 20개에 근거하여 10월에 운  개

시된 제도이다. 주택의 생산에서 사후 리까지 일 된 품

질확보를 한 필요성에서 출발하 다. 주택성능표시제도

의 목 은 양질의 주택을 안심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주

택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주택 품질확보 진, 주택구

입자의 이익보호, 주택 련 분쟁의 신속 는 정한 해

결을 도모하며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

한 발 에 기여하는 것이 목 이다. 

주택성능에 한 표시의 정화를 도모하기 한 공통의 

기 (표시방법과 평가방법 기 )을 정하고 소비자가 주택

성능을 상호비교하게 하며, 평가의 객 성과 신뢰성을 

해 제3자기 을 정비하고, 평가서에 표시된 성능은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의 특례는 신축주택의 취득계약(청부·매매)

에서는 기본구조부문(기둥, 보 등 주택의 구조내력상 주

요한 부분 등)의 하자담보책임(보수 청구 등)을 10년 의

무(모든 신축주택 상)로 하며, 기본구조 이외도 포함하

여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장기특례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선택성)

 주택성능표시제도의 틀은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주택

성능표시의 정화를 도모하기 한 표시방법과 평가방

법의 2가지의 기 을 공통의 기 (Rule)으로 정하고 있으

며, 주택성능에 한 평가를 객 으로 실시하기 하여 

제3자 기 을 정비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객 으로 

성능표시를 실시하지만 임의로 한다.

주택에 한 분쟁처리체제로서 성능평가를 받은 주택과 

련하여 변호사회를 심으로 재 외의 처리체제를 정

비하고 있다. (임의/ 선택성)

 일본주택성능 표시기 은 표시해야할 사항, 용범 , 

표시방법, 설명하는 사항, 설명에 사용하는 문자를 각 표

시항목마다 기 화하고 있다. 평가방법 기 도 설계도서

의 평가나 장검사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정의, 평가사

항 등의 기본원칙과 평가기 이 정해져 있다. 

평가는 등록된 주택성능평가기 에 따른 주택성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에 의한 평가서가 교부되며 법률

에 근거하여 마크를 표시한다. 신축주택용과 기존주택용

이 있으며, 신축주택은 설계성능평가서와 건설성능평가서

에 붙는 마크가 있다. 즉, 신축의 경우 설계도서를 바탕

으로 한 설계단계에서 평가하는 설계평가와 장에서 시

공단계에 검사를 하고 완성단계가지 걸친 건설성능평가

로 구분한다. 설계평가만 이루어지고 건설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설계평가 없는 건설평가

만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건설평가를 받는 경우는 반드시 

설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징 인 것은 반복 으로 사용하는 표 설계는 형식인

정을 하고 있으며, 미리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평가를 생

략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장생산부분은 검증으로 일부 평

가가 생각가능하다.

일본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신축주택 평가항목은 2000년 7

월 제정 9개 분야 28항목으로 출발하 으나, 사회 인 요

청에 따라 차 추가되었다. 2001년 공기질 추가, 2002년 

기존주택의 성능표시제도 추가, 2003년 건축기 법 개정

에 따른 포름알데히드 책 추가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졌

다. 계속하여 공기질 측정 상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삭

제되었으며, 2005년 방범기 의 추가, 2006년 면진조치, 

갱신 책 등이 추가되어 2008년 재, 10분야 32항목이

다. 

Ⅲ.  한일주택성능등 표시제도의 비교분석

 

1. 한일제도의 유사

 한국의 성능등 표시제도는 일본의 성능표시제도를 벤

치마킹하여 성립한 제도로서 유사 이 존재하고 있다. 

제도 모두 법 인 기 이며, 평가방법과 평가기 이 정해

져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평가 차가 진행된다. 평가기

은 객 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하여 이해 계가 없

는 제3자기 으로 정해져 있다.   

 

2. 제도의 비교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에 한 성능표시제도와 주택에 

한 분쟁처리 지원체제의 정비  하자담보책임의 특례로

서 10년간의 하자담보의 3가지 체제를 심으로 주택성

능표시제도를 창설하 다. 

1) 근거법  기본구성과 개념

 한국은 주택성능등 표시제도는 「주택법 21조의2」를 

근거로 시행령과 고시에 근거를 가지고 2006년 1월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주택의 품질확보의 진에 

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12개에 구체 으로 

기술하고 있고 2000년 4월부터 시행해 왔다. 한국은 의무

으로 성능을 표시(1,000세  이상)해야 하는 의무제이

지만 일본은 제도의 이용여부를 임의로 하고 있으며 당

사자들 간의 의에 따른다. 



표1 한일주택성능등 표시제도 비교표

구분 한 국 일 본

명칭 주택성능등 표시제도 주택성능표시제도

근거법 주택법
주택의 품질확보의 진 등에 

한 법률

시행일 2006.1.9 2000.4.1

제도 리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성

제도성격 의무제(1000세  이상) 임의제

련제도 없음
주택형식성능인정, 형식주
택부분 등 제조자의 인증, 
특별평가방법인정 등

표시 상 신축 공동주택 신축·기존의 모든 주택

표시단계 설계평가 설계평가  건설평가

표시항목
5부문 14범주 20항목
(단지/주동/세 )

신축: 10분야 32사항(주동/세 )
기존: 10분야 28항목

표시방법
등 표시
(최고수 1등 )
3등 ~4등

측정치의 기술  유무 표시, 
등 표시(최 기  1등 )
2등 ~5등

평가항목 
성격 필수사항 필수  선택사항

(선택: 공기질과 음환경)

평 가 서 
종류 주택성능등 인정서

(신축주택의 설계·건설, 기존주택)
3종류의 주택성능평가서 

 특별한 마크 표시

제3자 
평가기

주택성능등 인정기 지정주택성능평가기

지정분쟁
처리기 없음 지정주택분쟁처리기

보 책

공공발주주택의 취득 
권장 
기본 건축비의 4% 
가산

지정분쟁처리기 의 이용 
 지진보험료의 우

(건설평가만)
민간 융 주택 loan 우

일본은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에 한 성능표시로 단독주

택과 공동주택의 구분이 없고 세 수의 규정도 없다. 분

쟁처리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하기 한 분쟁처

리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분쟁처리는 임의제로 선택할 수 

있다. 신축주택의 취득계약에 해서는 기본구조부분의 

하자담보책임을 10년간 의무로 하고 있으며, 기본구조부

분 이외도 포함하여 20년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 임

의로 선택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신축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며, 1,000세  이상의 주택단지를 상으로 하고 있

다. 아직 분쟁처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공동주택

의 하자보수와는 간 인 연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                          한국

그림1. 성능개념 비교

 련제도로 일본은 주택형식성능인정(표 설계에 따른 

주택 랜 등), 형식주택부분 등 제조자의 인증(규격화된 

형식의 주택부분 는 주택제조자로서 인증, 공업화주택

등의 제조자), 특별평가방법인정(평가기 에 없는 고도의 

평가방법으로 문가 단이 필요한 것) 등도 활용하고 

있다.

  

2) 표시 련 사항

 한국의 표시항목은 신축만을 상으로 하며 5부문 14범

주 20항목으로 개별항목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세 , 

주동, 단지단 를 각각 평가하지만 항목별로 최하등 을 

표시하며 단지단 로 이루어진다. 일본은 신축과 기존주

택 모두를 상으로 한다. 신축주택은 10분야 32사항, 기

존주택은 10분야 28항목으로 주동과 세 단 에 한정하

고 각 세 단 로 표시한다. 한국은 20항목 모두 표시필

수사항이지만 일본은 32사항 가운데 음에 련한 4사항

과 공기질 측정 1사항 합계5사항은 선택사항이다. 기존주

택은 신축주택의 표시사항 가운데 기존주택에서 평가가 

가능한 사항으로 7분야 27개 사항의 모든 것이 선택사항

이다.  

 신축주택의 표시방법은 한국의 경우 최고수 을 1등

으로 하고 3개 등  내지 4개 등 으로 표시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최고수 을 5등 으로 하고 2등  내지 5등

으로 표시한다. 기존주택은 등 0에서 5등 까지 표시

한다. 신축주택에서 해서 한국은 설계단계에 사업승인

도서를 평가하는 것에 한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주택성

능등 인정서를 교부하며, 일본은 설계단계에서 설계주택

성능평가와 건설공사․완성단계에서 건설주택성능평가가 

이루어지며, 기존주택의 평가에 하여 각각 주택성능평

가서와 마크가 부여된다.   

     

그림2.  한일 주택성능평가 단계 

 한국의 평가항목은 소음 련 4범주, 구조 련 3범주, 환

경 련 4범주, 생활환경 련 2범주, 화재․소방 련 2범

주로 14개 범주 20개항목이며, 일본의 평가항목은 구조안

정 7개사항, 화재시 안  7개사항, 열화(성능 하)경감 1

개사항, 유지 리 배려 4개 사항, 공기질 3개 사항, 빛․

시환경 2개 사항, 음환경 4개사항, 고령자배려 2개사항, 



방범 1개 사항 총 10분야 32사항이다.    

한국의 성능항목

  일본의 성능항목

그림3. 한일성능 항목 

3) 평가기 , 분쟁처리  보

 한국의 평가기 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 을 만족

하는 기 으로 하고 있으며 재 4개 기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국토교통성 신이 등록주택성능

평가기 으로 제3자기 을 법률에서 정한 기 에 합할 

경우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설계평가를 심으로 하고 있으며 분쟁처리체제

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나 일본은 지정주택분쟁처리기

을 갖추고 있다.

 보 책으로 한국은 1,000세  이상 단지는 의무 용을 

하고 있으며, 공공발주주택의 주택성능등 인정을 권장하

고, 주택성능등 의 가산 수를 검토하여 일정한 수를 

획득할 경우 기본건축비의 4%까지 가산해주는 가산비용

기 을 용하여 보  확 를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건설주택평가의 경우 지정분쟁처리기 의 이용 

 지진보험료의 우 를 실시하고, 민간 융 주택의 론

(Loan) 우 를 실시하고 있다.     

Ⅳ. 논의  결론

 한국과 일본의 주택성능등 표시제도는 모두 법 인 제

도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의무표시인가 당사자간의 의

에 따른 임의제인가 하는 이다. 의무제와 임의제는 장

단 이 있으며, 강력한 보 을 해서는 임의제보다 의무

제가 효과가 있다. 

 한국은 주택법에 근거한 1,000세  이상의 신축주택의 

설계성능평가만을 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일본은 

품질확보 진에 한 법률을 근거로 신축의 설계주택성

능과 건설주택성능  기존주택의 개별세 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쟁처리체제와 하자담보체제가 동시에 갖

추어져 있다. 

 한국은 에 지에 해서는 300세  이상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주택성능의 상을 넓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보도록 하기 해서는 세 수의 확 , 주택종류의 확  

등 상 확 가 필요하다고 단한다. 

 행제도에서 설계평가만을 상으로 할 경우 건설시에 

성능을 보증하기 어려운 한계와 더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 인 제도를 하여 이

에 한 응모색이 필요하다.

 평가항목은 국가별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나, 이에 해서는 향후 소비자와 공 자들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확 하거나 조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 인 평가방법이나 기 은 시행을 거치면서 상황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한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행 한국 주택성능등 표시제도가 단지를 상으로 하

고 주동이나 세 의 항목별 최소성능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 일본처럼 개별세 를 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인

정서를 교부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필

요할 것이나 재 상황에서 설계도 평가만으로 세 별로 

평가하는 것은 인력, 노력, 경비 등의 측면의 한계와 개별 

입주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미를 찾기어렵

다고 본다. 확 보 을 한 방안도 국가별 특성을 반

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여건변화에 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종합 으로 주택성능등 표시제도는 재의 설계성능평

가에 한정하고 있는 부분에 하서 구체 인 성능을 보

증할 수 있는 건설주택평가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도 확 하면서 일본과 같이 분쟁처리체제의 정비와 

더불어 하자보증과도 연계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이다. 계속 인 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림4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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